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고강역 신원아침도시 퍼스티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32-321-334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4.17.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지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7.) 현재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2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1순위 일반공급�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28.(월) 2025.04.29.(화) 2025.04.30.(수) 2025.05.09.(금) 2025.05.14.(수) ~ 2025.05.19.(월) 2025.05.20.(화)~2025.05.22.(목)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고강역 신원아침도시 퍼스티지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 청원프라자 3층)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주택국 원도심재생과 - 4837 (2025.04.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7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1층, 4개동 총 237세대 중 일반분양 47세대
                        [특별공급 23세대(기관추천 4세대, 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

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112

01 046.3469 46 46.3469 13.8318 60.1787 27.1336 87.3123 24.1483 20 1 - 6 - 2 9 11 2

02 048.5258 48 48.5258 14.5959 63.1217 28.4092 91.5309 25.2835 6 1 - 2 - 1 4 2 2

03 058.8463 58 58.8463 17.5994 76.4457 34.4509 110.8966 30.6608 21 2 4 2 1 1 10 11 10

합 계 47 4 4 10 1 4 23 24 1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
택
형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025.08.16. 2025.10.16. 2025.12.16. 2026.02.16. 2026.04.16. 2026.06.16. 입주지정일

46 20

1층 2 145,719,000 214,081,000 359,800,000 5,000,000 30,980,000 35,980,000 35,980,000 35,980,000 35,980,000 35,980,000 35,980,000 107,940,000

2층 2 147,339,000 216,461,000 363,800,000 5,000,000 31,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36,380,000 109,140,000

3층 2 148,675,500 218,424,500 367,100,000 5,000,000 31,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36,710,000 110,130,000

4층 2 150,579,000 221,221,000 371,800,000 5,000,000 32,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37,180,000 111,540,000

5~7층 5 154,426,500 226,873,500 381,300,000 5,000,000 33,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114,390,000

8~9층 3 155,601,000 228,599,000 384,200,000 5,000,000 33,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115,260,000

10~11층 4 157,221,000 230,979,000 388,200,000 5,000,000 33,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116,460,000

48 6

1층 2 152,847,000 224,553,000 377,400,000 5,000,000 32,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113,220,000

3층 2 155,925,000 229,075,000 385,000,000 5,000,000 33,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4층 2 157,950,000 232,050,000 390,000,000 5,000,000 34,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58 21

1층 9 191,970,000 282,030,000 474,000,000 5,000,000 42,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42,200,000

2층 8 194,076,000 285,124,000 479,200,000 5,000,000 42,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143,760,000

3층 4 195,817,500 287,682,500 483,500,000 5,000,000 43,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145,050,000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6-401-564106 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101동 1004호 홍길동 → ”1011004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
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
청 가능(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본인�기준�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
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
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 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
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
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
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 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 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

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

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되어야 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 대
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일반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또는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유의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

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및 기타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5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황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121171-0007885 경기도 부천시 성지로1122번길 17, 5층(고강동, 세현드림)

시공회사 신원종합개발(주) 110111-035071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09, 제지하동 제상가층 제1호(화성공구유통밸리)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바탕건축사사무소 (주)건일엠이씨 (주)건일엠이씨

감리금액 953,106,000원 107,250,000원 82,500,000원

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액 및 중도금대출안내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7812025-101-0000100호 ₩13,912,710,000원 해당�주택사업의�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또는�당해�사업장의�공동주택�전부에�대한�동별사용검사�포함)까지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일의 전일까지이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는 대출받은 

중도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 및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견본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 청원프라자 3층

■ 사 업 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7 (구. 고강동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홈페이지 : https://www.고강역신원아침도시.com

고강역 신원아침도시 퍼스티지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04.17.(목)]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시행건우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공

총 237세대 중 일반분양 47세대  46㎡ / 48㎡ / 58㎡
032)321-3340문 의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